
[별표 2] <개정 2020. 5. 19.>

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  분   류 유발계수

1 근린생활시설

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.68

나 일반음식점 2.56

다 실외골프연습장 5.00

라
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
실내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

1.8

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.44

2 의료 시설
가 종합병원 2.56

나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.34

3 교육연구시설
가 교육원, 연구원, 직업훈련소, 학원(자동차학원은 제외) 1.42

나 연구소(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, 계량계측소 포함), 도서관 0.90

4 운동시설 가 체육관, 운동장, 골프장(골프연습장은 제외) 1.68

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.80

6 숙박시설
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, 가족호텔, 휴양 콘도미니엄 2.62

나 일반숙박시설,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.16

7 판매시설

가 도매시장 1.81

나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.92

다 그 밖의 소매시장, 상점 1.81

8 위락시설
가 유흥주점,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.84

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.16

9 관람집회시설

가 공연장: 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 3.55

나 집회장: 예식장, 공회당, 회의장 4.16

다 관람장: 운동경기 관람장(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, 경마장, 자동차경기장 3.55

10 전시시설
가 전시장: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 3.55

나 동ㆍ식물원: 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 0.72

11 공장시설 가 - 0.47

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, 하역장 0.61

13 운수시설

가 여객자동차터미널, 화물터미널 5.56

나 철도시설 4.13

다 공항시설, 항만시설 1.81

14
자동차

관련시설

가 세차장, 폐차장, 검사장, 매매장, 정비공장 1.49

나 운전학원, 정비학원 0.88

15 방송통신시설
가 방송국, 촬영소 1.89

나 전신전화국 1.00

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,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.10

17 그 밖의 시설물 1.20


